
II. 멕시코의 保險監督 및 規制制度

1. 保險 制度의 改革

□ 1990년이전 멕시코 保險市場은 엄격히 규제되었음

о 동일한 보험가격과 조건의 사용

о 진입장벽의 존재

о 극도로 保守的인 투자규제 등

□ 1990년에 시작하여 1993년에 완료한 保險業法 改正을 통한 개혁의 主要

內容

о 진입장벽의 제거 및 신규보험사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許可制에서 認可

制로 전환)를 통한 경쟁강화

о 保險商品의 가격 및 조건과 대리점 수수료 등에 대한 통제의 축소를 통

한 경쟁강화

о 멕시코보험회사에 대한 外國資本參與 및 子會社 설립의 개방

о 責任準備金의 투자에 대한 규칙 개정. 유동성 및 다양성 희생없이 투자

기회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о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 및 요건 강화(支給餘力制度의 시행 포함)

о 保險監督廳의 創設로 시장감시기능 강화

о 보험계약과 직접 연관된 信託業務의 취급 등 업무범위의 확대

о 화해 및 조정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消費者保護制度의 개선 등

□ 1994년 3월 OECD가입이후에도 保險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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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監督 體制

가 . 保險法規

□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법률에는 保險契約法과 保險業法으로 구성됨

о 보험계약법(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 보험거래에 관계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о 보험업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y Sociedades Mutualistas de Seguros)

- 보험회사의 조직(organization), 업무(performance), 회계(accounting), 검사

(inspection) 및 감독(surveillance)에 대한 법적 기반을 규정

- 보험대리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下部規程(보험 및 보증

대리점규정(Reglamento de Agentes de Seguros y Fianzas)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음

□ 保證業務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됨

о 保證會社에 대한 聯邦法(Ley Federal de Instituclones de Flanzas)

-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규정

* 보험업법(LGISMS)은 일반적인 원칙들을 정하고, 세부적인 요건은 財務部

(SHCP) 또는 保險監督廳(CNSF)에 제정권을 위임

* 주요세부규정의 예 :

- 사업허가 절차, 보험대리점의 양성, 최저납입자본금 및 지급여력의 산정

방법, 認定再保險契約(permissible reinsurance contracts), 재무제표의 공시

및 투자규칙 등에 대한 규정

나 . 監督機構

о 재무부(The Secretaria de Haclenda y Credito Publico; SHCP)

- 金融部門全般에 관한 규제권한을 가진 政府部處로 보험시장을 담당하는

조직은 SHCP의 한 부서인 保險證券局(the Direccion General de Seg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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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Valores (General Direction of Insurance and Securities))이 담당

о 보험감독청(the Comision Naclonal de Seguros y Fianzas; CNSF)

- 재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聯邦獨立外廳(decentralized agency)으로

보험 및 보증회사와 기타인가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제공서비

스가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고, 보험

및 보증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0년에 設立되었음

<그림 Ⅱ - 1> 보 험감 독청 조직 도

감독위원회

감독청장

운영담당

부청장

개발담당

부청장

보험감독부 보험수리부 보증감독부 연구개발부 정보시스템부

법제실 행정실 감사실

* 감독위원회는 청장 , 부청장과 9명의 감독기구대표로 구성됨

* 감독기구대표는 재무부 , 멕시코중앙은행 , 은행감독청 , 증권감독청의 대표임

- 동기관은 보험회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민원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양당

사자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유일한 기관임

- 만일 보험감독청이 民願調整節次에서 해당민원을 각하할 법적 이유가

없는 한, 해당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pending loss reserve)을 적립하여야

함. 다만 양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청을

仲裁人으로 임명하거나, 법정(competent court)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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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外國 保險社 의 市場 參與

가 . NAFTA 協定下의 外國保險社 參與

о 미국과 캐나다 보험회사는 合作會社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음

- 합작투자회사는 아래의 시장점유율 규제의 적용제외를 받음

- 다만, 개인외국인투자자는 1.5%의 市場占有率 制限이 적용됨

<표 Ⅱ - 1> 외국 보험 사의 멕시 코 합 작사 에 대 한 투 자제 한

연 도 별 합작투자한도(%)
1994. 1. 1. 30
1995. 1. 1. 35
1996. 1. 1. 40
1997. 1. 1. 45
1998. 1. 1. 51
1999. 1. 1. 75

о 미국, 캐나다의 보험회사는 100%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음. 다만, 점진적

개방정책에 따라 1999년까지는 總額支給能力要件基準(GSR)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음

* 총액지급능력요건(Gross Solvency Requirement)이란 :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한 요건으로 保障資本金(guarantee

capital)과 豫想準備金(prevision reserve)을 합한 금액과 같으며, 보험회사의 보

유보험료와 보유계약의 손해위험 및 투자자산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함

<표 Ⅱ - 2> 외국 보험 자회 사의 멕시 코 보 험시 장 점 유율 한도

연 도 별
시장점유율 최대허용한도

생명·건강보험 손해보험

1994. 1. 1. ∼ 1994. 12. 31. 6 % 6 %
1995. 1. 1. ∼ 1995. 12. 31. 8 % 8 %
1996. 1. 1. ∼ 1996. 12. 31. 9 % 9 %
1997. 1. 1. ∼ 1997. 12. 31. 10 % 10 %
1998. 1. 1. ∼ 1998. 12. 31. 11 % 11 %
1999. 1. 1. ∼ 1999. 12. 31. 12 % 12 %

* 개인외국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5%로 제한됨

* 시장점유율은 총액지급능력요건(GSR)을 기준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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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2000년 이후에는 미국 및 캐나다 회사에 대한 모든 進入制限이 撤廢될

예정임.

о 멕시코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은 他金融機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보험사의 멕시코보험시장에의 참여현황은 <표 Ⅱ-3>과 같음

<표 Ⅱ - 3 > NAFTA 협정 하에 서 외 국보 험사 의 멕 시코 보험 시장 참여 현황

구 분
총액

1997. 6. 현재

기참여액

1997
참여가능액

1997 1998

생명.건강

보험회사

% 5.20 4.80 5.80
pesos 1,850,166,870 96,208,677 88,808,010 107,309,678
dollars 220,257,961 11,453,414 10,572,382 12,774,962

손해보험

회사

% 8.40 1.60 2.60
pesos 5198,851,045 436,703,488 83,181,617 135,170,127
dollars 618,910,839 51,988,510 9,902,573 16,091,682

* 1997년 6월 현재의 수치이며 , 1997년 11월 1일 ∼ 1998년 4월 30일기간에 적용됨

* 적용환율은 $ 8.4 pesos per dollar

나 . OECD會員國에 대한 市場開放

о 1998년 1월 1일부로 OECD회원국의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멕시

코시장에의 子會社 進出이 許容되었음

<표 Ⅱ - 4 > OECD회원 국의 멕시 코 보 험시 장 점 유율 한도

구 분 개인
총액

기준
1998 1999

생명.건강보험회사 1.5% 11% 12% 총액지급능력요건

손해보험회사 1.5% 11% 12% 총액지급능력요건

- 2000년에는 完全自由化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적용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임

- OECD회원국에 기반을 둔 보험회사의 市場占有率 制限은 <표 Ⅱ-4>와

같음. 이는 NAFTA하의 시장점유율 제한과는 별도임

- 다만, NAFTA에 기반을 둔 보험회사는 그들의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는

쿼터를 소진하고 난뒤에 OECD회원국의 시장점유율 한도에 여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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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OECD 시장점유율 쿼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 . C ros s - Bo rde r 去來

о 외국보험자도 재무부의 事前承認을 얻어 멕시코를 벗어난 지역에서 일어

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멕시코에서의 보험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외국보험자는 멕시코에서의 보험제공에 관련한 규제는 免除됨

4 . 保險 事業에 대한 規制

가 . 財務建全性 監督

□ 最低納入資本金(Minimum Paid Capital)

о 보험업법에서는 支給能力을 保障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認可保險種類別

최저납입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최저납입자본금은 아래의 금액중 큰 금

액을 감안하여 매년 제1/4분기에 보험감독청이 결정함

- 모든 보험회사의 전년도 납입자본금총액 및 자본준비금의 1%와

- 전년도 最低納入資本金을 인플레이션 지수를 감안한 현재가치로 산출한

금액

<표 Ⅱ - 5 > 보험 종류 별 최 저납 입자 본금 현황 (1994년 기 준 )

(단위 : 천달러(USD))

사업종목 최저납입자본금

생명보험 1,745

건강상해보험 436

손해보험 :

1) 한종목 1,308

2) 두종목 1,745

3) 세종목이상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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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責任準備金(technical reserve)

<그림 Ⅱ - 2> 보 험회 사가 적립 하는 책임 준비 금의 종류

책 임준 비금

수리 적준 비금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

지 급준 비금

- 손해 및 만기계약

- 배당금

- IBNR

비 상위 험준 비금

- 예상준비금

- 거대위험준비금

- 기타우발위험준비금

о 數理的 準備金

- 平均保險料(constant premium)로 시간경과에 따라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평가일 현재 유효한 보

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한 수리적 준비금을 재무부가 발행하는 生命表와

8%이하의 利子率을 참작하여 적립함

- 보험회사는 이 준비금으로부터 보험요율에서 정해진 年間豫定引受費用

의 현가금액을 控除할 수 있음

- 單年定期保險契約에 대한 수리적 준비금은 평가일 현재 미경과보험료로

결정함. 보험기간 1년이하의 養老保險契約에 대한 수리적 준비금은 純

保險料와 利子收入의 合으로 구성됨

о 건강, 상해 및 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준비금

- 지진을 제외한 건강, 상해 및 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은 보험료

에서 募集費를 差減하여 결정함

- 보험증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1/24법에 의해 경과됨. 보험기간

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24법은 當該會計年度에 해당하는 보험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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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그 나머지 보험료는 전액 적립함

о 支給準備金

- 이 준비금은 발생손해와 만기계약, 배당 및 IBNR를 위해 적립됨

- 생명보험에서 이 준비금은 보험금액과 같음. 연금의 경우에 해당준비금

은 재무부가 정한 이자율을 고려한 將來支給額(future payments)의 현재

가치와 일치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에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A. 보험사고시 당사자들간 손해액의 평가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合意金額을 해당준비금으로 함

B. 당사자들간 손해액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경우, 해당준비금은 각 당

사자의 평가액의 平均値로 정함

C.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준비금은 보험회

사가 推定한 金額을 積立. 다만, 보험감독청은 이 추정액을 수정할

수 있음

- 健康傷害保險의 지급준비금의 적립은 담보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

으로 할 수 있음.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담보하는 상품이라면, 생명보험

처럼 적립하고, 그외의 다른 담보내용의 상품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적립함

- 紛爭調整節次중인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도 있음. 적립할 금액은 보험감독청이 정함

- 旣發生未報告保險事故(incurred but not reported claims)에 대한 규정은

1993년에 발표되었지만, 1995년까지는 의무적 이행사항은 아니었음. 이

는 각 보험회사가 선택한 유효한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결정됨. 그

방법은 보험감독청에 등록되고, 준비금의 적정성은 獨立計理人에 의해

공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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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豫想準備金(Prevision Reserve)

- 일명 예상준비금인 利益平衡準備金은 지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적립됨. 이 준비금은 누적적으로 적립되고 필요솔벤시마진잉여금의 50%

까지는 세금이 면제됨

- 보험회사가 적립한 예상준비금은 비정상적인 손해의 경우에 한하여 보

험감독청의 事前承認을 얻어 사용할 수 있음

о 巨大危險準備金(Catastrophic Risk Reserve)

- 지진보험에서는 非課稅로 거대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이 준비금

의 연증가액은 지진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10% 해당액에 보유순보험료

와 거대위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는 미경과보험료준

비금의 당해연도 經過分(liberalization)을 더한 금액으로 함

- 보험기업은 자사보유액 또는 모든 다른 초과손해재보험담보의 손해재보

험프로그램의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거대위험준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준비금은 대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감독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될 수 있음

о 기타 偶發危險準備金

- 손해율에서 週期的 離脫現象이 나타나는 농업보험, 牛보험 그리고 여행

자보험과 같은 일부보험종목에서는 特別偶發性準備金이 규정됨. 이 준

비금은 異常損失에 직면한 보험회사들의 재무적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함.

□ 支給餘力制度(1990年 導入)

о GSR(Gross Solvency Requirement)로 불려지는 지급여력제도상 總額支給能

力要件(guarantee capital과 prevision reserve의 합)은 EU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정함. GSR은 보험종목별 손해실적의 離脫에 대비한 것과 투자자산의

不實(adverse fluctuation in the price)시 필요한 자본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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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험종목별 GSR 算出方法

- 生命保險 : 최근 12개월동안의 월평균보험금액(averaged sum insured)의

0.03% 해당액으로 함

- 健康·傷害保險 : 최근 12개월동안 보험료의 24%와 지난 3년동안에 입

은 연평균손해액의 38%중 큰 금액

* 산출기준이 되는 保險料와 損害額은 0.84를 한도로 회사별 保有率

(retention ratio)을 감안하여 산출

- 自動車保險 : 최근 12개월동안 보험료의 35%와 지난 3년동안에 입은 연

평균손해액의 48%중 큰 금액

* 보험료와 손해액은 0.95를 한도로 회사별 보유율을 감안하여 산출

- 一般損害保險 : 최근 12개월동안 보험료의 34%와 지난 3년동안에 입은

연평균손해액의 54%중 큰 금액

* 보험료와 손해액은 0.31을 한도로 회사별 보유율을 감안하여 산출

о GSR은 예상준비금(prevision reserve)과 保險契約者剩餘金의 합계액이하이

어야 함.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속적으로 예상준비금을 GSR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о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변동에 대한 GSR은 <표 Ⅱ-6>에서

와 같이 자산의 종류에 따른 투자위험계수를 각 투자대상에 투자된 금액

을 곱한 것으로 함

- 26 -



<표 Ⅱ - 6> 멕 시코 보험 회사 의 투 자자 산종 류 및 투자 비율 별 위 험계 수

자산종류
투자비율 (%)

0-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이상

정부유가증권 0.0 0.0 0.0 0.0 0.0 0.0 0.0

여신기관 예치 0.0 0.0 0.0 0.0 0.0 0.1 0.3

확정수입 유가증권 0.0 0.0 0.1 0.3 0.6 0.9 1.2

할인/ 재할인물과 은행인

수물
0.0 0.2 0.4 0.7 1.1 1.4 1.8

모기지대출 0.0 0.2 0.4 0.7 1.1 1.4 1.8

확정수입 개인유가증권 1.0 2.5 3.0 3.6 4.3 5.1 5.9

부동산 1.0 2.5 3.0 3.6 4.3 5.1 5.9

실질적 상호지급보증대출 1 1.0 2.5 3.0 3.6 4.3 5.1 5.9

주식 ;

단일발행자의 몫이 순투

자자산의 3.5%미만

0.0 0.2 0.4 0.7 1.1 1.4 1.8

주식 ;

단일발행자의 몫이 순투

자자산의 3.5%이상- 6.5%

미만

1.0 2.5 3.0 3.6 4.3 5.1 5.9

주식 ;

단일발행자의 몫이 순투

자자산의 6.5%이상

1.0 2.5 3.0 3.6 4.3 5.1 5.9

실질적인 상호지급보증이

아닌 대출과 시설대출 2 1.0 2.5 3.0 3.6 4.3 5.1 5.9

주 : 1. real guarantee collateral loans
2. non- real guarantee collateral, refact ionary, overhaul and equipment loans

□ 保險會社의 支給不能(insolvency)時 措置

о 보험회사의 保險契約者剩餘金이 必要最低金額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보험회사는 재정상태회복을 위한 計劃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

계획서는 보험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最長 6개월이내에 履行하여야 함

о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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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청장(Junta de Gobierno (Board of Governors))은 다음의 조치중

하나를 취하게 됨

a) 계획서 이행이 불가한 確定期日內에 적정한 자본을 조달할 것

b) 相互組合으로 전환할 것

c) 해당회사를 解散하거나 그 계약을 다른회사에게 移轉할 것

d) 해당회사의 管理權限을 박탈할 것

나 . 資産運用規制

о 멕시코 보험회사도 책임준비금자산의 운용시 규제를 받고 있는바, 投資資

産類型別 投資限度가 규정되어 있음

<표 Ⅱ - 7> 보 험회 사의 금융 수단 별 투 자한 도

투자유형 투자한도 (%)
연방정부 100
여신기관 (credit inst it ut ions) 60
주식 및 유가증권 30
보험 또는 보증보험회사 주식 20
기타 유가증권 40

* 동일인대출한도는 5%임

о 책임준비금의 투자는 각 준비금의 流動性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1년

또는 그 이하의 短期投資對象에 투자할 비율을 정하고 있음

<표 Ⅱ - 8> 보험 회사 의 책 임준 비금 중 단 기투 자비 율 규 제현 황

준비금 최저투자한도(%)
지급준비금(pending claim)
미경과보험료

수리적준비금

예상준비금

우발준비금

거대위험준비금

100
30

30
30
30
20

о 1993년부터 保有有價證券은 時價로 評價하여 일반에게 公開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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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再保險規制

о 멕시코에서는 비교적 再保險去來에 대해 일찍부터 엄격한 規制를 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공인된 재보험자(2개이상의 국제적 평가기관으로부터 適

格判定을 받은 재보험자)와의 거래는 38% 정도임.

- 모든 재보험사들은 멕시코보험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재무부에 있는 再保險者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함.

- 非登錄外國再保險者와 재보험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特別再

保險責任準備金(Special Reinsurers Quality Technical Reserve)과 지급여력

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건전한 재보험자와의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 방법임

- 재보험중개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재보험중개는 국내거주

중개인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о 외국재보험사들의 대표사무소는 재무부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 대표사무소는 再保險契約의 引受 및 移轉業務에 대해서만 그들의

본사인 외국재보험사를 대표하도록 허용됨

о 재보험회사들은 그들의 사업규모, 재원, 보험금액과 그들의 손해실적에

따른 그들의 最大 및 最低保有限度額을 매년 보험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함

о 추가적으로, 재보험회사그들은 각 보험종목의 再保險特約의 構造(비례적

재보험계약 또는 비비례적재보험계약인지가 표시된)를 보험감독청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함

о 재보험회사가 아래의 경우에는 比例的再保險契約(quota-share)이 허용되지

않음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연간증가액에 따라 회사의 이익에 대한 財務的

影響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우

- 실질적인 위험의 전가를 無效化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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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를 造作하려고 하는 경우

о 지진보험의 경우,

- 보험감독청은 Mexico City와 Acapulco Bay지역의 물건에 대한 보유금액

의 9%에 대한 損失豫想最高額(PML), 共同保險, 小損害控除 그리고 超過

損害額擔保를 감안하여 초과손해액재보험프로그램을 검증함

라 . 保險料率

о 보험요율과 조건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原則的으로 없음. 다만 보험감독

청에 보험상품등록시 각 상품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보험요율에 대한 數理的 算出式, 責任準備金 積立基準, 自己負擔金, 계

약체결시 정한 소손해액 공제 또는 기타 조건과 신계약비용·사업비

부가 등을 규정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technical note)를 첨

부하여야 함

о 보험상품의 판매는 自律(use & file)임. 즉, 상품을 감독당국에 접수시킨

후 회사는 즉각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다만, 보험감독청은 30일을 한도

로 해당보험상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험

자의 지급능력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언제든지 販賣中止를 命할 수 있음

마 . 報告와 檢査

□ 外部監査

о 보험회사들은 매년 독립된 公認會計士와 保險計理人에 의한 監査를 받아

야 함

о 독립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變則處理와

문제점들을 保險監督廳에 통지할 책임이 있음

о 현재 獨立保險計理人은 생명보험에 대한 責任準備金의 適正性을 보험감

독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1994년 12월부터는 전 보험회사가 責任準備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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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分性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

□ 報告(Reporting)

о 보험회사는 매월, 매분기별, 매반기별, 결산후에 재무자료, 수리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표 Ⅱ - 9> 보고 자료 별 세 부내 용

자료 내용

財務資料

·재무제표
·투자 보고서
·총지급능력요건
·외국환포지션
·외부감사의 의견
·부동산 가치

數理資料

·책임준비금에 대한 要約
·부가이익과 비정상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료할증
·재보험
·총보험금액에 대한 요약과 분산분포표
·수리적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의 保險數理的 評價

統計資料

·계약, 증서,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지급의 수
·지진과 허리케인보험의 危險露出總額
·지점과 서비스 사무실, 고용인의 수, 그리고 보험대리점의 수에

대한 보고
·지진과 허리케인위험노출에 대한 統制시스템
·危險分散表 작성에 대한 요약과 각 보험종목에 대한 총괄적 정보
·자본화된 생명보험계약(capitalized life insurance cont racts)의 요약

□ 公示

о 보험감독청은 다음의 情報資料를 포함하여 정보공시를 위한 刊行物을 發

刊하고 있음.

- 재무제표와 비율, 지급여력, 회사별 및 보험종목별 보험료·보험금지급

자료 및 보험종목별 통계자료

о 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개별보

험회사에 대한 보험감독청에의 민원청구건수를 포함한 消費者를 위한 情

報報告書(consumer information bulletin)를 년 2회 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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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金融 그룹

о 멕시코는 持株會社에 의한 金融 子會社의 설립이 自由化되어 있음

- 금융그룹은 보험회사외에도 상업은행, 예금금고회사, 금융리스회사, 증

권회사, 외환교환소, 금융팩토링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子會社로 가질

수 있음

- 각 금융업종별로는 1개사만 금융그룹에 속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

와 투자기금관리회사에 대해서는 2개사까지 허용됨

- 금융그룹은 자회사의 議決株式을 51%이상 소유하여야 함

о 금융그룹에 대한 監督

- 금융그룹의 설립은 재무부장관에 의해 認可가 필요함

-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정은 금융그룹을 지배하는 주력회사의

업종에 따라 보험감독청, 은행감독청, 증권감독청중 하나의 감독을 받

음

6 . 監督 및 制 度에 대 한 最 近 動向

가 . 1994年以後 自由化 推進動向

о 멕시코보험시장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상당부분

실현되었음.

о 1994이후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보험시장과 건전한 재무구조의 보험회사

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자유화의 추진으로 대체로 法律 및 下部規程의

改正을 통해 발전을 이룩해 왔음.

나 . 새로운 年金制度의 導入

о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차원에서 1997년 7월 1일부로 사업개시된 새로운 연

- 32 -



금제도는 內資動員計劃(capitalization)에 기반을 두었음.

- 내자동원계획에서 갹출금은 개별근로자의 개별구좌에 예치되고, 그들이

선정한 연금기금관리자(Pension Fund Manager)에 의해 관리되며,

- 새로운 연금제도는 산업자금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國內貯蓄基盤을 강화

할 뿐 아니라 공식적인 연금기금관리자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에 대한 保障과 자금관리의 透明性이 확보됨

- 새로운 年金制度의 效果는 개인연금관련 보험료에서 약 6억달러의 증가

가 예상됨. 이는 보험분야의 1996년 원수보험료의 16%이고 1997년 생명

보험 예상총보험료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임

о 새로운 年金計劃에 대한 監督

- 기존처럼 租稅目的으로 재무부에 등록하는 것외에도 고용주에 의해 설

치되거나 또는 단체계약의 民間年金計劃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退職貯蓄

監督廳(National Commission of the Savings System for Retirement)에 통계

제출과 아울러 감독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о 새로운 연금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參與方法 및 現況

- 이들 연금은 年金專業會社들에 의해서만 제공되며, 한시적으로 5년간은

생명보험회사도 專業機關으로서의 權限을 가짐. 생손보겸영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獨立計定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험감독청이 제정한

一般規則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1997년 10월 현재 14개 보험회사가 전

업기관으로 인가되어 있음.

- 보험회사는 年金基金管理者 또는 專業相互基金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

으며, 현재 17개의 인가된 年金基金管理者에는 6개의 국내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음.

о 새로운 年金制度의 範圍

- 중년층의 퇴직·실직 및 노년층의 퇴직연금 이외에 근로자재해보상 및

상해 및 생명에 관한 위험도 담보하기 때문에 個人年金保險(life

annuities) 및 遺族保障保險(survivors insurance)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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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취급기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

-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근로자 또는 수익자2)에 의해 선정된 민

간보험회사에 의해 취급되며, 반드시 멕시코社會保障機構(IMSS)가 인정

하는 基本的 利益을 담보해야 함

다 . 自動車保險의 加入義務化

о 1998년 7월 시행되는 自動車保險 加入義務化 制度

- 우선 멕시코시티에서만 시행되지만 다른 대규모 도시지역에서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의무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賠償責任을 담

보함

- 1997년 현재 멕시코의 車輛은 약 25%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라 . 支給餘力制度의 强化

о 最低資本金(Minimum Guarantee Capital)을 규정한 법규의 개정을 통한 지

급여력의 强化方向

- 數理的 要件

·시장의 최근 실적을 반영하고,

·보험자의 지급능력에 재보험자의 質的 側面을 감안함

- 財務要件

·책임준비금의 투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개선하고,

·모든 금융산업 참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확인함

- 支給餘力의 決定

·지급여력에 대하여 새로운 자산 예측력을 구축함

2) 개인연금에서는 생존하는 동안 보험회사에 의해 연금수령자에게 정기적 지급이 이루

어지고, 유족보험에서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권리를 가지는 한 근로자의 수익자에게

연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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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其他 保險制度의 變化

о 새로운 보험사업으로서 健康管理事業(managed care operation)이 최근 보험

개혁과정에서 보험사업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 健康管理機構(HMOs)가 보험회사로 전환되거나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하

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임. 현재 건강관리기구중 1개사가 보험회사

로 認可되었음

о 1996년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任意評價制度를 시작함

- 동제도는 보험회사의 自發的 參與에 따라 감독당국이 평가함. 그러나

보험회사의 총수익과 지급능력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獨立的인 意見을

제시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에게 큰 의미가 있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保險金支給能力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보험회

사의 義務履行能力에 근거하여 보험상품판매에 대해서도 평가함

- 5대 대형보험사를 포함한 9개사는 合格點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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